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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5-1417호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

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에 상위 법령 제·개정사

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서 법령 합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법령 변경(안 제3조)

- 예산회계법 ➡ 국가재정법

-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띄어쓰기 수

정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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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총무과(공무원노조계)

○ 전 화 : 063)454-2263, FAX : 454-2229,

○ 전자우편 : skm1978@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공무원노조계

(전화 454-22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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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를 “군산시 공무원직장협

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를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

의회(이하 "협의회"라”로,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중 “ . 다만, 다음 각호의1 에”를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

자치법 제9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관장이 5급이하”를 “기관

장이 5급 이하”로, “5급이상공무원 또는 이”를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을 “제1항에 따른 둘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ㆍ소ㆍ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의 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협의회에 가입이 금

지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를 “제3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 “각호”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 지휘ㆍ감독의”를 “지휘ㆍ감독의”로, “관련규정에

의하여”를 “관련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사업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을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

회계법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단순업무”를 “단순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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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

라”로,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당해”를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

당”으로,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를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로, “이를 공고

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 이 경우”를 “. 이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7일이상”을 “7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기관

에 2이상”을 “해당 기관에 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되, 협

의회의”를 “의하되, 협의회의”로,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

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를 “제3

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설립증 이라”를 “"

설립증"이라”로, “. 다만,”을 “. 다만,”으로, “등 첨부서류”를 “등 첨부서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을 “가

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전단 중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제출한 때에”를 “제출하였을

때”로 하며, “도달한”을 “도달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

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

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

하되, 협의회 규정”으로, “ 제명의결”을 “제명의결”로, “의결전”을 “의결 전”으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협의회 가입공

무원의 1할 이상”으로, “1명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제8조제5항 본문 중 “잔여임기”를 “남은 임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다

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을 “. 다만, 남은 임기가 3월 이하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5 -

설립기관”을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으로, “및 회원명부등”을 “및 회원명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 사실과”를 “, 사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단서 중 “이를 공개”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회무기

록”을 “사무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이를 각각”을 “각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3일이내에 이를”을 “3일 이내에”로,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을 “대해서는 반기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

보받은 때에는”을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로 한다.

제13조 중 “근무시간중”을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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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

영에관한조례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

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

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

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

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

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

------------------------

-------4급 이상 ----------

------------------------

--.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

----.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

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

--------------------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기관장이 5급이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

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 이하 -------

--------------------------

--------------------------

--------------------------

--------------------5급 이

상 공무원 또는 이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둘 이상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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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

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

------------------------

----------------------.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 단위를 말하며, 국ㆍ소ㆍ와

및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

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

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

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ㆍ소ㆍ과 및 담당관 등 보조

기관 및 보좌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

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

------------------------

각 호 -------.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

하는 공무원 : 법령ㆍ훈령 또

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

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

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

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

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1. 지휘ㆍ감독의 ------------

--------------------------

--------------------------

--------------------------

--------------------------

-----관련 규정에 따라 -----

--------------------------

--------------------------

----------------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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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

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 단

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

한다)

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

--------------------------

-------------------공무원

(자료정리ㆍ타자 등 --------

----------------------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

계법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

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

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

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

---------단순 업무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8.  그 밖에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

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

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

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

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④ 제2조제1항에 따라 ------

------------------------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

------------------------

------------------------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

------------------------

--------공고하여야 -.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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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

칙으로 정한다.

우-----------------------

-----.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

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

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

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

------------------------

------------------------

------------------------

------------------------

----------------7일 이상 -

-------------.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

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 준비대

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

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해당 기

관에 둘 이상 --------------

------------------------

------------------------

------------------------.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

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

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

------------------------

----------------의하되, 협

의회의 ------------------

---------------제5조-----

------------------------

------------------------

-----------.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

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

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이하 설립증 이라 한

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④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 ---------

------------------------

-------------"설립증"이라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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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

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

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

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등 첨부서류--

------------------------

------------------------

------------------------

------------------------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

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

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야 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

------------------------

--------------각 호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

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가입절

차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규정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

는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

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

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

③ ---------------------

------------------------

----협의회 규정-----------

------------------------

-------제출하였을 때 ------

---------. --------------

--------------도달하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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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것으로 본다. -----------------.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

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

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

------------------------

------------------------

-------------------해당 -

------------------------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

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

------------------------

------------------------

--------------------.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⑥ ---------------------

------------------------

---------------------해당

----------------------. -

----------------해당-----

------------------------

------.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

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

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

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

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

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

정 ----------------------

---------------------제명

의결 --------------------

------------------------

--------의결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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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

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

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

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

원) ① ------------------

--------해당 ------------

------------------------

------------------------

------------.

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

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

한할 수 있다.

② ---------------------

------------------------

-------------협의회 규정--

---------------.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

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

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

------------------------

--------------각 호 ------

------------------------

-----.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

상을 차지하는 직종별ㆍ직급

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

위원이 선임 되도록 할 것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 ----------------------

---------1명 이상 ---------

-----------------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

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

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

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

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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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남은

임기 --. 다만, 남은 임기가 3월

이하인-------------------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

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설립

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소속

공무원 중 ----------------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 -

------------------------

--------및 회원명부 등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

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

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ㆍ보완조치를 요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

--------------------, 사실

과 ----------------------

------------------------

------------------------

-----------.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

------------------.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의 협의) ① ∼ ④ (생 략)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의 협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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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 -

--------------------.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

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

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

--사무기록 ---------------

------------------------

------------------------

-------------------.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

------------------------

------------각 호 --------

----------------------각

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생

략)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현행

과 같음)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

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

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3일

이내에 ------------------

------------------------

--대해서는 반기별로 -------

---------------------.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

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

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

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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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

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

------------------------

-------------.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

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

------------------------

------------------------

------------------------

------------------------

---------근무시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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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5 - 1421호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입

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9.  16.

군    산    시    장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산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권리주체로서의 능

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 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의원정수 및 구성 등

❍ 어린이․청소년 의회 정수(안 제3조)

❍ 매년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계획 수립(안 제4조)

❍ 어린이․청소년 외회 구성 기준 및 기능(안 제5조 ~ 제6조)

다. 의원 임기 및 의장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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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임기 및 사퇴의 경우(안 제7조)

❍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방법(안 제8조 ~ 제9조)

❍ 연간 회의 일정 및 운영(안 제10조)

라. 시 및 시의회의 지원 등

❍ 시 및 시의회의 지원사항(안 제12조 ~ 13조)

❍ 시장의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견 청취 및 반영 등(안 제14조)

3. 관련법령

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12조

4. 의견제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어린이행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전화 063-454-4172, 팩스 063-454-4159, 전

자우편 sonzoa@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지원계

(전화 063-454-4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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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

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이들이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

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미만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의원정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제4조(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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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심사 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청소

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제6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에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

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

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단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

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10인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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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

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

다.

제10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

다.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ㆍ단복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3.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시의회의 지원 등) ①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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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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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5 - 1455호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

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9.  23.

군    산    시    장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

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가로수 조성협의 등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등

3. 관련법령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라. 도로법 69조부터 71조, 91조,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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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제60조, 제91조, 제134조의 6

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제9조

4. 의견제출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

년 10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산림녹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군

산시청 산림녹지과(전화 063-454-2973, 팩스 063-454-2949, 전자우

편 clair815@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도심녹화계

(전화 063-454-2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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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
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시림등 조성・관리) 도심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조성․관리는 법에 
따른다.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기준) 법에서 정하는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법에 따른
다.

제5조(식재 기준 등)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산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
의 폭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
차량 등으로부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차도 경계선
으로부터 가로수간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폭 등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키큰나무(교목)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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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다만 현지여건 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
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
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 보전과 
교통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
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
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
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
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
재할 수 있다.

  6.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지하고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
니되며, 키큰나무(교목)는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
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하며, 키작은나무(관목)은 화목류나 수
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초화류는 화종, 화기, 활착율을 고려하
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키큰나무(교목)
   가. 식재간격은 8미터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

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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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
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
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키작은나무(관목)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한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

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

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키큰나무, 키작은나무,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
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
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7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고자 할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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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통

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

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옮겨심기, 제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어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
화 가능성 검토 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방근시설 등의 확대 
필요성 검토
  5. 그 밖에 관련 법령・조례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8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

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
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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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 실시 전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

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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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
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로법 규정에 의거 원인자에게 
별표3 기준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
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
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가 제3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
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산출
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
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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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
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
다.

 ④ 제3항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
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에 
따라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의 발생신고
  3.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의 관리청

에 신고
  5. 비상재해시의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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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4. 가로수 및 녹지대 내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
  5.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3조(가로수 관리대장의 작성 등)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에 의한 가로수 노선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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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고 제2015 - 1462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중 지
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과「지방세법」제128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
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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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 조항 삭제
      51조문(종전 조례) ⇒ 10조문(전부개정조례 안) 으로 구성
  다. 서류 송달의 방법 (안 제5조)
  다.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
  라.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8조)
  마. 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9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
       (전화 063-454-2402,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coco530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4-2402  담

당자 김은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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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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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

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

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차량

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

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

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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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

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

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

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

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군산

시로 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

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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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세 무 과

입

안

자

세무과장 김 형 숙

세정계장 김 선 자

담 당 자
김 은 아

☎ 063-454-2402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산시 지방세심의

위원회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

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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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고 제2015 - 1463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
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을「군산시 시세 기
본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조항 삭제
      99조문(종전 시행규칙) ⇒ 25조문(전부개정규칙 안) 으로 구성
  다.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및 징수결정 (안 제5조 ~ 제7조)
  라. 납세고지서 작성 및 납기마감 처리 등 (안 제8조 ~ 제10조)
  마. 부과 취소 및 변경, 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안 제11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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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미수납액의 이월 등 (안 제13조 ~ 제15조)
  사. 시세 환급 처리, 지급, 충당, 통지 등 (안 제16조 ~ 제19조)
  아. 납세담보 범위,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 (안 제20조 ~ 제24조)
  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안 제25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
         (전화 063-454-2402,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coco530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4-2402  담

당자 김은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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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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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규칙 제 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군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

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

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

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

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

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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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수령하고, 직접 교

부한 경우에도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

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우편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시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수

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

적 형태로 작성·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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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

력된 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시

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날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시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

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

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

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제9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

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

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부과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

하여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동시

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

지한다. 이 경우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

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후징수결정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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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

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

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할

수 있다.

제10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

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

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

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

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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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

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세

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

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

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독촉기한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

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

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매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시세에 대한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

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

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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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시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 정리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시세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

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연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

의 장으로부터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

우에는 해당 시세를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

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시세환급금의 지급) 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

다.

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시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대표자

4. 시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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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

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

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

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64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

을 기록·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

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우

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

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

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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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

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

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교부금전의 예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결손처분의 결정) 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

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

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

재한다.

제24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

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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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세 무 과

입

안

자

세무과장 김 형 숙

세정계장 김 선 자

담 당 자
김 은 아

☎ 063-454-2402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사후관리를 하

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 및 결

손처분 취소의 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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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2 송달부(직접교부)

3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4 송달불능부

5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6 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7 세입(징수․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8 수납부

9 징수부

10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11 이월 체납액 정리부

12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13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14 지방세 체납정리표

15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16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17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18 배분금전예탁통지서

19 배분계산서

20(갑) 결손처분표

20(을) 결손처분표

21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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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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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

송달부(직접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과세물건

수령인

관  계
서명

수령

일자

미교부

사  유

누  계

(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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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 목
년도 /

기분

납 세 의 무 자
송 달 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  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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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기분 ○○세 ( 서류명 기재 )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   송   달 공시

송달

일자성   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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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 (앞 면)

[
□ 징수
□ 감액
□ 결손 ] 결정결의서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분 임 징 수 관 납 ․ 감액 통지 또는
납 세 고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 당 납 액 통 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 당 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

관
세 입 년 도          년도     세입  

결 정 내 용 본  세 가 산 금 계

항 세 액

가 산 세

목
결 정 액

결 정 세 액 금                               원(￦                     )

납 세 인 원 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 

적   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  재  
(인)

환급금 

정  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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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내 역 서

구분
과세표준 세율

징수(감액․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읍면
동

계 본  세 가산금

※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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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

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결  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년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담당 담당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58 -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59 -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60 -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61 -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62 -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63 -

〔 별지 제12호 서식 〕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 ․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 ․군세 취소 ․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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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 서식 〕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 
경정사유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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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 (앞 면)

지방세 체납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    명

상   호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세  목 연  도 납  기 과세번호

독  촉 체납세액

합  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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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 (뒷 면)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 거 확 인 

 1. 납세자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극빈자 확인 

 1. 가옥 : 자가, 셋방, 세가

 2. 생활상황 : 극빈, 구호대상

 3. 기  타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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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  역

년도/기분(월)
환급금액

합 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  의

(서명날인)
비 고

 성   명

 (법인명)
납세자(법인)등록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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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  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담  당 충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                   )

세

입

항

목

구분
세입

연도

세 입 과 목
환급금

총  액

과오납

연월일

환   급   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

당

내

역

구분
세입

연도

세 입 과 목
미 납 

총 액
충당액

납   세   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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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채

권

자

성     명 납세자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

납

자

성     명 납세자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 분 금 액   금                       원정

예 탁 장 소

예 탁 일 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구비서류: 배분계산서등본        통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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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

배 분 계 산 서

체납자

성   명 납 세 자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또 는 거 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 각 재 산 의 표 시

압류에관계되는국세의금액

채 권 자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채 권 금 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 위 성 명 납세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 액 교 부 일 비 고

기 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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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갑)〕 (앞 면)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  장 국  장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납세자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

확인자 (과  장)
:

※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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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0호 서식 (갑)〕 (뒷 면)

결 손 처 분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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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

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  장 국  장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명 주    소 본  세 가산금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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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요청서

○ 개인 납세자

번호
성명 직업(업종) 총체납액

납기
체납요지

상호 연령 세목 체납자주소

1

2

  ※ 상기 개인 납세자 등 ○명

 ○ 법인 납세자 

번호
법인명 업종 총체납액 납기 법인소재지

대표자 연령 세목 체납요지 대표자주소

1

2

  ※ 상기 법인 납세자 등 ○개 법인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  임 : 증빙서류     부.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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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고 제2015 - 1464호

  『군산시 시세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군산시 시세 조례중 지
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

  나. ‘99년 이후 동일한 세율 적용에 따라 물가․공공요금 상승요인 등이 반영
되지 않아 세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개인균등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
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 
2,000원, 동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안 제6조)

  나.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조례 조항 삭제
      25조문 (종전 조례) ⇒ 16조문 (전부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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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안 제5조)
  라.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 제10조)
  마. 지방소득세 세율 (안 제11조)
  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 등 (안 제12조 ~ 제15조)
  사. 자동차 소유분 세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
         (전화 063-454-2402,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coco530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4-2402  담

당자 김은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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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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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

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

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군산

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

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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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

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

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산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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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

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

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

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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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세 무 과

입

안

자

세무과장 김 형 숙

세정계장 김 선 자

담 당 자
김 은 아

☎ 063-454-2402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

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

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

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

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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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고 제2015 - 1465호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을「군산시 시세 조례  시행
규칙」으로 변경함

  나.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조항 삭제
      27조문(종전 시행규칙) ⇒ 22조문(전부개정규칙 안) 으로 구성
  다.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처리 등 (안 제3조 ~ 제4조)
  다. 주민세 신고 및 납부처리 등 (안 제5조 ~ 제9조)
  라.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처리 등 (안 제10조 ~ 제12조)
  마.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등 (안 제13조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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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자동차세 분할납부 등 (안 제17조 ~ 제21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
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
       (전화 063-454-2402,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coco530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4-2402  담

당자 김은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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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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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규칙 제 호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

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

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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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분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

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

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

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

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

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

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

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

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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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

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

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

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

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

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

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

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

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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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

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7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

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

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

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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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

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

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

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

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

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정보처리매체로 작성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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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세 무 과

입

안

자

세무과장 김 형 숙

세정계장 김 선 자

담 당 자
김 은 아

☎ 063-454-2402

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

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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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2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3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

4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5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6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7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8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9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0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1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14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1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16 건축물조사표

17 주택조사표

18 선박조사표

19 항공기조사표

20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21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22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23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24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신고서

25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26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27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28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29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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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

○○연도 ○○월분                                                            (○○시)

일련

번호

성  명

(법인명)

주    소 비과세·감

면

사 유

세 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10mm × 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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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건 축 물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공  부

현  황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109 -

                                                                                 (뒷 면)

건 축 물 조 사 표

건  축  물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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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주 택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공  부

현  황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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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면)

주 택 조 사 표

주  택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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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선 박 조 사 표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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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항 공 기 조 사 표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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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앞  면)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① 성 명 ( 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 법 인 명 )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 소 재 지 )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 전 자 우 편 주 소

신     고     내     용

□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⑧자동차번호

⑨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

⑩ 연세액
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

⑫ 제 2 기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

세의 연세액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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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면)

작 성 요 령

  □ 신고인(납세자)란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

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

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⑤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
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내용
  ⑧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차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자는 적재적량)을 
                기재합니다. 
  ⑩ ～ 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기 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구 ○○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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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15 - 1471호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제8조 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

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데, 조례에서는 이 외에 배당납부금 등에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잉여금의 처분용도를 배당

납부금에 처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에 맞는 계정과

목으로 개정하는 사항임(안 제16조)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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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군산시청 수도과 (전화 : 454-5353, 5402 FAX : 452-81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주무관 신

승호(전화 454-53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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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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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321호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안
군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적립금”을 “감채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3. 잉여금에서전1, 2호를처분하고도잔액이있는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

나 법 제17조 제②항, 제③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도과 수도계

연  락  처 063-45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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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

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

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

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적립금

  2. -------------------------

--------------------------

--- 감채적립금

  3. 1, 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

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

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부

금

  3. 잉여금에서 전 1, 2호를 처

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

나 법 제17조 제②항, 제③항

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으로 지출할 수 있다.

  4. 잉여금에서 전 1, 2,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를 건설적립금으

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삭  제>

신 ․구 조 문  대 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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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15-1481호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라 『군산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7조)

    ❍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련 자치    

    법규(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와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

: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서 정보공개수수료로 변경

   나.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에 관한 자료정비(별표 1)

    ❍ 기존의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개정된 상위법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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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과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와 동일하게 개정

   다. 사용료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자료정비(별표 2)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우리시 실정을 고려         

하여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라. 정보공개수수료(안 제7조)에 관한 자료정비 (별표 3)

    ❍ 기존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을 개정된 상위법령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정보공개수수료 요율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의 견 제 출

   가.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징수과

      (전화 : 063-454-2512 , FAX : 063-452-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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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과 주무관 임정숙(전화 : 454-2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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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명 :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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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ㆍ② (현행

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

면한다.

  ③---------------------------- 정

보공개수수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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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가. 징수 기준

    ○ 신규 설치시에는 다음 요율표에 의하고 변경

(갱신) 허가시는 신규 설치시의 1/2 요율 을 적용한

다.

    ○ 형광류 및 네온을 이용한 벽면 광고물인 경우

에는 그 중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요율표

광 고 물 의 종 류 기 준

단체별 요율

허가기간

읍․면지역 동 지 역

벽
면
광
고
물

가 로 간 판

3.5㎡ 이상 1,000원 2,000원

신 고 3 년

4층이상 설치 1,000원 2,000원

세 로 간 판 ― ― ― 허가 배제

돌 출 광 고 물

3.5㎡ 미만 10,000원 15,000원

허가 2년

3.5㎡ 이상 10,000원 20,000원

공 연 광 고 물 허가 공연시 3,000원 4,00원 허가공연종료시까지

공공 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물

1 개당 500원 500원

허가 2년※ 야립, 돌출, 대형광고물 특수한 경우
유사한 타광고물 수수료 적용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

광고물

50 개이하 5,500원 7,500원

허가 2년

50개초과 100개당 11,000원 15000원

차량을
이용
하는

광고물

내부좌석상단 1대당 50개 기준 5,000원 7,500원 허가 2년

차량 양측면 1 대당 1,000원 15,000원 신고 2년

지하철(역)광고물 1 대당 8,000원 10,000원 허가 2년

지하도 광고물

1개당 5㎡ 미만 4,500원 9,000원

허가 2년

1개당 5㎡ 이상 5,000원 10,000원

기

타

광

고

물

입간판(선전탑아취등) 1개소 당 3,000원 4,000원 허가 20일

현 수 막 1 개당 2,000원 3,000원 신고1월이내

프 랑 카 드 1 개당 2,000원 3,000원 신고1월이내

애 드 벌 룬 1 개당 10,000원 15,000원 허가1월이내

시내버스광고물 3.5m 이상 1,000원 2,000원 신고2년

 광 고 물 의  종 류  기      준 수수료 표시기간

가

로

형

간

판  

1) 일반가로형 

간판(2)를 제외

한 경우)

면적 6㎡ 이하 3,000 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2) 도 조례 제5조제4

호중 건물 및 벽면 및 

뒷벽면의 4층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

한다)

면적 6㎡ 이하 30,000 원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세 로 형  간 판
멱적 6㎡ 이하 2,000 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돌  출  간  판

면적 6㎡ 이하 15,000 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 

국 표지등(개당)
4,000 원 

 공  연  간  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2년 이내

 옥  상  간  판
연면적 10㎡ 이하 35,000 원

3년 이내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 원

 지 주  이 용 

 간 판

연면적 10㎡ 이하 15,000 원
3년 이내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 원

  애 드 벌 룬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 원 60일 이내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3년 이내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

 벽      보 50매당 3,000 원 15일 이내

 전      단 1,000매당 3,000 원 15일 이내

 공 공 시 설 물 

 이 용  광 고 물

연면적 1㎡ 이하 3,000 원

3년 이내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

액
1,000 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와부에 표시하는 경우)

1개당 5㎡ 미만 9,000 원
3년 이내 

1개당 5㎡ 이상 10,000 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비행선 400,000 원

3년 이내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 원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 원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4,000 원 30일 이내

 현   수  

막 

현 수 막
10㎡ 이하 3,000 원

15일 이내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 원

현수막

게시시설

10㎡ 이하 7,000 원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 원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가. 징수 기준

  ○ 신규 설치시에는 다음 요율표에 의하고 변경(갱

신) 허가시는 신규 설치시의 1/2 요율을 적용하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

우 수수료 전액 적용한다.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

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나. 요율표

신 · 구 조 문 대 비 표[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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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축 등록지정확인등)

3. 농수산 관계

① 축사 표준설계도서 1매 300원
  발급신청
②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③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업입지 지정 승인 1건 1,000원
② 전기 보안 담당자 1건 1,000원
   대형 승인
③ 기계(전기)공업등록 1건 1,000원
   및 변경등록 신청
④ 청과시장 경매사 1건 1,000원
   임면승인 신청
⑤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용제대리점 1건 20,000원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다) 주유소 1건 20,000원
   (라) 용제판매소 1건 20,000원
⑥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1건 10,000원
   (다) 특수판매소 1건 10,000원
⑦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20,000원
   (나) 판매소 1건 20,000원

5. 건설 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문 1/1,000
점용허가(단,점용료가 300,000원 1건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②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 공사비의
 수면 점용허가 1/1,000
③ 토석사력의 등 공유수면 산출물 1건 점용료의
 채취허가 1/1000
④ 하천(공유수면)점용(물증가 1건 점용료의
 명의)변경허가 1/1000
⑤ 하천토석(사력,하천산출물) 1건 500원
채취변경허가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축 등록지정확인등)

3. 농수산 관계

<삭제>

①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②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업입지 지정 승인 1건 1,000원
② 전기 보안 담당자 1건 1,000원
   대형 승인
③ 기계(전기)공업등록 1건 1,000원
   및 변경등록 신청
④ 청과시장 경매사 1건 1,000원
   임면승인 신청
⑤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용제대리점 1건 20,000원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다) 주유소 1건 20,000원
   (라) 용제판매소 1건 10,000원
⑥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1건 10,000원
   (다) 특수판매소 1건 10,000원
⑦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20,000원
   (나) 판매소 1건 10,000원

5. 건설 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문 1/1,000
점용허가(단,점용료가 300,000원 1건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②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 공사비의
 수면 점용허가 1/1,000
③ 토석사력의 등 공유수면 산출물 1건 점용료의
 채취허가 1/1000
④ 하천(공유수면)점용(물증가 1건 점용료의
 명의)변경허가 1/1000
⑤ 하천토석(사력,하천산출물) 1건 500원
채취변경허가

신 · 구 조 문 대 비 표[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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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사회 관계
①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1건 40,000원
  개설 신고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③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⑤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⑥ 치과 기공소의 인정 신청 1건 10,000원

⑦ 치과 기공의 개설 신고소, 1건 10,000원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⑧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 1건 20,000원
⑨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 1건 25,000원

(20,000원)
⑩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사항 변경 1건 13,000원

(10,000원)
⑪ 기타 유기장업 신고 1건 25,000원

(20,000원)
⑫ 기타 유기장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3,000원

(10,000원)
⑬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 (  )는 

⑭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읍․면
(1,200원) 지역임

⑮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10,000원)

⑯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
(5,000원)

⑰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⑱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1건 2,300원
  변경 (1,200원)
⑲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⑳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㉑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1건 500원
  허가필증 재교부
7. 문화관광체육관계
① 비디오물, 게임물판매, 대여업 1건 2,000원
  등록
② 비디오물, 게임물판매, 대여업 1건 1,000원
  등록 사항 변경등록(신고)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6. 보건사회 관계
①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1건 40,000원
  개설 신고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③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⑤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⑥ 치과 기공소의 인정 신청 1건 10,000원

⑦ 치과 기공의 개설 신고소, 1건 10,000원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⑧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 1건 20,000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➈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 (  )는 

➉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읍․면
(1,200원) 지역임

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10,000원)

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
(5,000원)

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1건 2,300원
  변경 (1,200원)
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1건 500원
  허가필증 재교부
7. 문화관광체육관계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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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③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 1건 20,000원
연습장업 등록

④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 1건 5,000원
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⑤ 종합게임장업 지정신청 1건 20,000원
⑥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⑦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5,000원

⑧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⑨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⑩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⑪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⑫ 종합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 1건 60,000원
  업허가)신청
⑬ 일반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 1건 50,000원
  업허가)신청
⑭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 1건 30,000원
  경허가 신청(변경신고)
⑮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 1건 15,000원
  경허가 신청(변경신고)
⑯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⑰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 1건 15,000원
  경신고
⑱ 관광진흥법 제31조3항에 따른 1건 10,000원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➀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 1건 20,000원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노래연습 
  장업 등록
➁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 1건 5,000원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노래연승장
  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삭제>
➂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➃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5,000원
➄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➅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➆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➇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➈ 종합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 1건 60,000원
  업허가)신청
➉ 일반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 1건 50,000원
  업허가)신청
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 1건 30,000원
  경허가 신청(변경신고)
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 1건 15,000원
  경허가 신청(변경신고)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 1건 15,000원
  경신고
 관광진흥법 제31조3항에 따른 1건 10,000원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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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시청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      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      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 열람 -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기준) - A3 이상 300원  ․ 1 매 초 과 마 다         200원 - B4 이하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복제
-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31]

행정정보공개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수 수 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ㆍ도
면ㆍ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ㆍ테
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
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
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
크로
필름
ㆍ슬
라이
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

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

도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

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
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
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
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

여 수수료 산정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

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제7조 관련)

신 · 구 조 문 대 비 표[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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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고 물 의  종 류  기      준 수수료 표시기간

가

로

형

간

판  

1) 일반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

우)

면적 6㎡ 이하 3,000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중 건물 및 벽면 및 뒷벽

면의 4층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면적 6㎡ 이하 30,000원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세 로 형  간 판
멱적 6㎡ 이하 2,000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돌  출  간  판

면적 6㎡ 이하 15,000원

3년 이내 
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 국 표지

등(개당)
4,000원 

 공  연  간  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2년 이내

 옥  상  간  판
연면적 10㎡ 이하 35,000원

3년 이내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지 주  이 용  간 판
연면적 10㎡ 이하 15,000원

3년 이내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애 드 벌 룬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60일 

이내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3년 이내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

 벽      보 50매당 3,000원
15일 

이내

 전      단 1,000매당 3,000원
15일 

이내

 공 공 시 설 물  이 용  광 고 물
연면적 1㎡ 이하 3,000원

3년 이내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와부에 표시하는 경우)
1개당 5㎡ 미만 9,000원

3년 이내 
1개당 5㎡ 이상 10,000원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가. 징수 기준

    ○ 신규 설치시에는 다음 요율표에 의하고 변경(갱신) 허가시는 신규 설치시의 1/2 요율을 적용하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 적용한다.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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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고 물 의  종 류  기      준 수수료 표시기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비행선 400,000원

3년 이내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4,000원
30일 

이내

 현   수   막 

현 수 막
10㎡ 이하 3,000원

15일 

이내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현수막게시시설
10㎡ 이하 7,000원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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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①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1통 500원

② 중소 기업자 1통 500원

③ 광업, 공업, 상업 1통 200원

④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② 생산실적 1통 300원

③ 수출실적 1통 300원

④ 납품실적 1통 300원

⑤ 건물사용 1통 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⑦ 보세 물건에 관한 관찰(재교부) 1통 300원

⑧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⑨ 시설 보유 증명 1통 300원

⑩ (식품환경) 영업허가 1통 300원

(휴 폐업) 사실증명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분배 농지 1통 300원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 문서 1통 300원 지적 관계 제외

․토지 도면 1통 300원

․건물 도면 1통 300원

③ 공부 열람

․기본료 1시간당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④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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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1필지 5,000원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1필지 300원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③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단, 도시계획도

④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필지 300원

⑤ 도시계획 증명(부지증명) 1필지 700원

⑥ 위 ④ 및 ⑤ 이외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건 200원

⑦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⑧ 환지 예정지에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00원

⑨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원

⑩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원

⑪ 토지대금 완납 증명 1필지 300원

⑫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 1필지 300원

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원 (단,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건 100원 타시군  2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800원

②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확인서 1주택 800원
<1기준년도 1호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호별 추가시 200원씩 가
산>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필지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필지 300원

③ 원천징수금 제증명 1필지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필지 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원

⑥ 보상금 지불 증명 1통 300원

⑦ 면세용도 물품 증명 1통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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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② 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9. 기타 제 증명

① 수산업에 대한 증명 1통 300원

② 소방시설 완비 증명 1통 500원

③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필지 800원

(1기준년도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필지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인가,허가,신고,신축 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신규 1건 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② 토지등급 성정 심사 청구 신청 1건 500원

③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④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⑦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⑧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5,000원

2. 산림 관계

①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수산 관계

①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②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업입지 지정 승인 1건 1,000원

② 전기 보안 담당자 대형 승인 1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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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 기계(전기)공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④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원

⑤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용제대리점 1건 20,000원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다) 주유소 1건 20,000원

    (라) 용제판매소 1건 10,000원

⑥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1건 10,000원

   (다) 특수판매소 1건 10,000원

⑦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20,000원

   (나) 판매소 1건 10,000원

5. 건설 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점용문 1건 1/1,000

②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공사비의
1/1,000

③ 토석사력의 등 공유수면 산출물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④ 하천(공유수면)점용(물증가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⑤ 하천토석(사력,하천산출물)채취변경허가 1건 500원

⑥ 도선장 설치 허가 신청 1건 1,000원

⑦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건 1,000원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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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⑨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⑩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 신청 1건 500원

⑪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⑫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500원

⑬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⑭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⑮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⑯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⑰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6. 보건사회 관계

①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③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⑤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⑥ 치과 기공소의 인정 신청 1건 10,000원

⑦ 치과 기공소,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⑧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 1건 20,000원

⑨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 (  )는 

⑩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읍․면지역임

⑪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10,000원) ※ (  )는 

⑫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
(5,000원) 읍․면지역임

⑬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⑭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⑮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⑯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⑰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1건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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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관광체육관계

➀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 1건 20,000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등록

➁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 1건 5,000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노래연승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연습장업 등록

③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④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5,000원

⑤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⑥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⑦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⑧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⑨ 종합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⑩ 일반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⑪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30,000원

⑫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15,000원

⑬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⑭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⑮ 관광진흥법 제31조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

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8. 해양수산관계 

①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② 어업면허신청 1건 5,000원

③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④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허가신청 1건 4,000원

   - 어업권의 ․분할허가신청 1건 2,500원

   - 어업권의 변경허가신청 1건 3,000원

⑤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1,000원

⑥ 근해어업허가신청 1건 4,500원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148 -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⑦ 연안․구획․육상해수양식․종묘 생산 어업 허가 신청 1건 2,500원

   - 구획어업허가 신청 1건 4,500원

   - 육상해수양식 생산어업허가 신청 1건 4,000원

   - 종묘생산 어업허가 신청 1건 4,000원

⑧ 수산업가공업등록 신청 1건 3,200원

⑨ 유어장 지정신청 1건 2,000원

⑩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원

⑪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 1건 3,000원

⑫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2,000원

⑬ 입어 재결신청 1건 3,200원

⑭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건당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건 800원

(나) 어업권 원부의 등록교부 신청 1건 8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800원

⑮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⑯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1,500원

⑰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1건 2,500원

⑱ 어업허가사항변경신고 1건 1,500원

⑲ 어업신고 1건 1,500원

⑳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㉑ 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2,000원

㉒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 1건 1,000원

㉓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3,000원

㉔ 어업 재개(개시)신고 1건 1,000원

㉕ 수산동식물의 포획․채포금지 해제 허가 신청 1건 3,000원

㉖ 어업권 지분의 이전․변경등의 등록 1건 1,500원

㉗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㉘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㉙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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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내수면어업법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정치망어업) 1건 9,0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공동어업) 1건 75,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 5,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 8,000원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㉛ 내수면어업법 19조

- 내수면 유해어업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㉜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 낚시어선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원

㉞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 800원

㉟ 어업면허증 재발급 신청 1건 1,000원

㊱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

   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1건 1,000원

㊲ 면허사항(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㊳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1건 1,000원

㊴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원

㊵ 한시어업 허가 신청 1건 2,000원

㊶ 한시어업 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㊷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원

㊸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㊹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원

㊺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㊻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㊼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㊽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㊾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2,000원

㊿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000원

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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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 관계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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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공개방법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
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
‧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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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단, 10장마
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
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

여 수수료 산정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

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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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5 - 1483호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호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41호, 
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

해 조례를 제정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개장 15일 전까지 고시(안 제4조)

나.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내용(안 제5조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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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안 제9조)

라. 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 ~ 15조)

마.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운영 관리 조례 폐지(부칙)

4. 입법예고기간 : 2015. 10. 01. ~ 2015. 10. 21.(20일간)

5. 법적근거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6조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

(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조·

제10조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9조

6.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해양관광계(☎063-454-3353)으로 문의 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장 소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관광진흥과(전화 : 063-454-3353, FAX : 063-454-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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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 첨 부 :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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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제6조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

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

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

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지정ㆍ고

시된 해수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되, 법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

일 전까지 군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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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

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

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익법인 등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내용 및 범위)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해수욕장의 관

리ㆍ운영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

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위탁운영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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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 유지

2. 불법 영업행위와 쓰레기 및 오ㆍ폐수 등의 무단투기ㆍ유출 예방활동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4. 부당요금 징수 및 호객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 구성ㆍ운영

5. 시장이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사항 준수

6.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으로 부터 대피명령의 준수

제8조(위탁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에서 고시한 해수욕장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을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

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9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해수욕장시설별 사용료 징수 조

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③ 사용료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이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159 -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

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군산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지

2. 수탁자의 지정ㆍ해지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수욕장업

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군산경찰서장

3.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4. 군산소방서장

5. 군산지역기상서비스센터장

6.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7. 시 소속 공무원 : 경제항만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④ 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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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성별의 전문인력의 부족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 제1호에

서 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20일 전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 편익 시설

운영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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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개선·복구·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수난구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
계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위치·
주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발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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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
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
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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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7.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
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0.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
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
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원상회복 등) 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
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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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
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법 제20조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
을 말한다.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 또는 해양출
장소장을 포함한다)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제10조(금지행위)법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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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석·자갈·몽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2. 관리청이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거나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오
염시키는 행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잔디밭, 방풍림(防風林), 분수대 등 조경시설
3.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체험시설
제9조(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166 -

군산시 고시 제 2015 - 120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6.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대지조성사업

  2. 사업주체

     가. 명    칭 : 주식회사성산건설개발

     나. 대 표 자 : 이 인 순

     다.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40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산57-3번지외 6필지

    나. 사업부지 면적 :  10,124.00㎡

    다. 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14필지

    라. 사 업 비 : 1,161,681천원

    마. 사업기간 : 2015년 9월 ~ 2017년 7월

  4. 설계도서 : 대지조성사업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승인일 : 2015. 9. 15.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167 -

군산시 고시 제2015 - 121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 및 
산림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9월  25일

1.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어린이공원(17개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9 제59공원 어린이공원 지곡동 121-5 일원 1,550 - 1,55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변경 61 제61공원 어린이공원 지곡동 388-2 일원 1,550 증)302 1,852
군산고210

(96.6.1)

면적

정정

기정 62 제62공원 어린이공원 당북리 산913-2 일원 1,980 - 1,98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기정 63 제63공원 어린이공원 미룡동 434-8 일원 1,550 - 1,55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변경 64 제64공원 어린이공원 미룡동 378-1 일원 1,670 감)403 1,267
군산고210

(96.6.1)

면적

정정

기정 65 제65공원 어린이공원 미룡동 산259 일원 1,920 - 1,92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기정 66 제66공원 어린이공원 산북동 950-16 일원 2,310 - 2,31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기정 67 제67공원 어린이공원 산북동 971-3 일원 1,530 - 1,53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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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8 제68공원 어린이공원 산북동 505-2 일원 1,550 - 1,55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기정 69 제69공원 어린이공원 산북동 802-22 일원 1,550 - 1,55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기정 70 제70공원 어린이공원 산북동 729-27 일원 2,520 - 2,520
군산고210

(96.6.1)

변경

없음

변경 83 공원 어린이공원 개정면 통사리 579-15 일원 2,917 감)167.6 2,749.4
군산고76

(04.02.16)

면적

정정

기정 84 옥산공원 어린이공원 옥산리 6-5번지 일원 2,921 - 2,921
전북고15

(83.1.29)

변경

없음

기정 85 회현공원 어린이공원 회현면 대정리 21-1 일원 7,435 - 7,435
전북고15

(83.1.29)

변경

없음

기정 86 술산공원 어린이공원 술산리 383-10번지 일원 5,226 - 5,226
전북고15

(83.1.29)

변경

없음

기정 87 서수공원 어린이공원 서수리 318-1번지 일원 3,367 - 3,367
전북고15

(83.1.29)

변경

없음

기정 88 성산공원 어린이공원 고봉리 310-13 일원 2,891 - 2,891
전북고15

(83.1.29)

변경

없음

 나. 근린공원(4개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0 대야공원 근린공원 지경리 산2 일원 21,000 증)2,745 23,745
전북고133

(77.7.20)

면적

정정

변경 31 동오공원 근린공원 산월리 463-6 일원 13,000 증)2,643 15,643
전북고133

(77.7.20)

면적

정정

변경 32 장산공원 근린공원 통사리 산134 일원 28,000 감)4,011 23,989 ‘69.2
면적

정정

변경 33 임피공원 근린공원 축산리 산182-2 일원 80,000 감)3,292 76,708
전북고478

(75.5.13)

면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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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결정 조서
 1) 제59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59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840 - - 20

기반시설
소 계 416 416 - - -

도 로 416 416 - - -

휴양시설 98 98 - - 14

유희시설 326 326 - - 6

녹 지 710 - - - -

공원시설율(%) 54.2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45.8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840 - - 20

기반
시설

소 계 416 416 - - -

도 로 416 416 - - -

휴양
시설

소 계 98 98 - - 14

가 휴게소 98 98 - - -

파고라 - - - - 1

등의자 - - - - 11

앉음벽 - - - - 2

유희
시설

소 계 326 326 - - 6

나-1 어린이놀이터-1 265 265 - - -

나-2 어린이놀이터-2 61 61 - - -

솟대놀이터 - - - - 1

숲속그네 - - - - 1

숲속시소2인용 - - - - 1

생활체육시설 - - - - 3

녹지
소 계 710 - - - -

녹 지 710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60 416

산책로

소 계 160 416

- 1 2.0 27 54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2

- 2 3.0 31 99 진입로 소1-254 소2-591

- 3 2.5 39 102 진입로 산책로2 소2-595

- 4 1.3 ~ 3.2 48 130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3

- 5 2.0 15 31 진입로 산책로4 소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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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61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1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852 940 - - 10

기반시설

소 계 586 586 - - -

도 로 282 282 - - -

광 장 304 304 - - -

휴양시설 226 226 - - 9

유희시설 128 128 - - 1

녹 지 912 - - - -

공원시설율(%) 50.8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49.2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852 940 - - 10

기반
시설

소 계 586 586 - - -

도 로 282 282 - - -

가-1 진입광장-1 116 116 - - -

가-2 진입광장-2 188 188 - - -

휴양
시설

소 계 226 226 - - 9

나 휴게소 226 226 - - -

정자 - - - - 1

등의자 - - - - 8

유희
시설

소 계 128 128 - - 1

다 어린이놀이터 128 128 - - -

소망놀이대 - - 1

녹지
소 계 912 - - - -

녹 지 912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88 282

산책로

소 계 88 282

- 1 1.5 ~ 6.0 84 273 연결로 진입광장2 진입광장2

- 2 1.5 ~ 2.5 4 9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산책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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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62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2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980 785 - - 21

기반시설

소 계 597 597 - - -

도 로 438 438 - - -

광 장 159 159 - - -

휴양시설 94 94 - - 16

유희시설 94 94 - - 5

녹 지 1,195 - - - -

공원시설율(%) 39.6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0.4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980 785 - - 21

기반
시설

소 계 597 597 - - -

도 로 438 438 - - -

가-1 진입광장-1 132 132 - - -

가-2 진입광장-2 15 15 - - -

가-3 진입광장-3 12 12 - - -

휴양
시설

소 계 94 94 - - 16

나 휴게소 94 94 - - -

파고라 - - - - 2

등의자 - - - - 14

유희
시설

소 계 94 94 - - 5

다-1 어린이놀이터-1 56 56 - - -

다-2 어린이놀이터-2 38 38 - - -

짚와이어 - - - - 1

생활체육시설 - - - - 4

녹지
소 계 1,195 - - - -

녹 지 1,195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63 438

산책로

소 계 163 438

- 1 3.0 141 395 연결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 2 2.0 11 22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 3 2.0 11 21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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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63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3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594 - - 10

기반시설

소 계 323 323 - - -

도 로 247 247 - - -

광 장 76 76 - - -

휴양시설 120 120 - - 8

유희시설 151 151 - - 2

녹 지 956 - - - -

공원시설율(%) 38.3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1.7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594 - - 10

기반
시설

소 계 323 323 - - -

도 로 247 247 - - -

가 진입광장 76 76 - - -

휴양
시설

소 계 120 120 - - 8

나-1 휴게소-1 30 30 - - -

나-2 휴게소-2 90 90 - - -

파고라 - - - - 2

등의자 - - - - 4

앉음벽 - - - - 2

유희
시설

소 계 151 151 - - 2

다 어린이놀이터 151 151 - - -

소망놀이대 - - - - 1

솟대그물놀이대 - - - - 1

녹지
소 계 956 - - - -

녹 지 956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73 247

산책로

소 계 73 247

- 1 2.5 ~ 6.0 58 186 연결로 소2-655 소2-654

- 2 2.8 ~ 3.8 15 61 연결로 진입광장 산책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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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64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4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267 408 - - 1

기반시설

소 계 248 248 - - -

도 로 140 140 - - -

광 장 108 108 - - -

휴양시설 160 160 - - 1

녹 지 859 - - - -

공원시설율(%) 32.2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7.8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267 408 - - 1

기반
시설

소 계 248 248 - - -

도 로 140 140 - - -

가-1 진입광장-1 54 54 - - -

가-2 진입광장-2 54 54 - - -

휴양
시설

소 계 160 160 - - 1

나 휴게소 160 160 - - -

정자 - - - - 1

녹지
소 계 859 - - - -

녹 지 859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46 140

산책로
소 계 46 140

- 1 3.0 46 140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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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65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5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920 654 - - 11

기반시설

소 계 453 453 - - -

도 로 219 219 - - -

광 장 234 234 - - -

휴양시설 92 92 - - 7

유희시설 109 109 - - 4

녹 지 1,266 - - - -

공원시설율(%) 34.1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5.9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920 654 - - 11

기반
시설

소 계 453 453 - - -

도 로 219 219 - - -

가-1 진입광장-1 106 106 - - -

가-2 진입광장-2 128 128 -

휴양
시설

소 계 92 92 - - 7

나 휴게소 92 92 - - -

정자 - - - - 1

등의자 - - - - 6

유희
시설

소 계 109 109 - - 4

다-1 어린이놀이터-1 44 44 - - -

다-2 어린이놀이터-2 65 65 - - -

짚와이어 - - - - 1

생활체육시설 - - - - 3

녹지
소 계 1,266 - - - -

녹 지 1,266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91 219

산책로

소 계 91 219

- 1 2.5 67 171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 2 2.0 24 48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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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66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6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10 1,295 - - 24

기반시설

소 계 678 678 - - -

도 로 522 522 - - -

광 장 156 156 - - -

휴양시설 122 122 - - 15

유희시설 495 495 - - 9

녹 지 1,015 - - - -

공원시설율(%) 56.1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43.9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10 1,295 - - 24

기반
시설

소 계 678 678 - - -

도 로 522 522 - - -

가 진입광장 156 156 - - -

휴양
시설

소 계 122 122 - - 15

나-1 휴게소-1 67 67 - - -

나-2 휴게소-2 55 55 - - -

파고라 - - - - 2

등의자 - - - - 8

앉음벽 - - - - 5

유희
시설

소 계 495 495 - - 9

다-1 어린이놀이터-1 305 305 - - -

다-2 어린이놀이터-2 190 190 - - -

장승놀이대 - - - - 1

생활체육시설 - - - - 8

녹지
소 계 1,015 - - - -

녹 지 1,015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95 522

산책로

소 계 95 522

- 1 3.0 ~ 6.0 77 412 진입로 중1-8 소3-423

- 2 5.0 ~ 7.7 18 110 연결로 진입광장 산책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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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67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7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30 799 - - 19

기반시설

소 계 387 387 - - -

도 로 255 255 - - -

광 장 132 132 - - -

휴양시설 217 217 - - 14

유희시설 195 195 - - 5

녹 지 731 - - - -

공원시설율(%) 52.2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47.8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30 799 - - 19

기반
시설

소 계 387 387 - - -

도 로 255 255 - - -

가-1 진입광장-1 55 55 - - -

가-2 진입광장-2 77 77 - - -

휴양
시설

소 계 217 217 - - 14

나 휴게소 217 217 - - -

파고라 - - - - 2

등의자 - - - - 12

유희
시설

소 계 195 195 - - 5

다-1 어린이놀이터-1 80 80 - - -

다-2 어린이놀이터-2 40 40 - - -

다-3 어린이놀이터-3 75 75 - - -

카나리아놀이대 - - - - 1

짚와이어 - - - - 1

생활체육시설 - - - - 3

녹지
소 계 731 - - - -

녹 지 731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11 255

산책로

소 계 111 255

- 1 2.0 29 58 연결로 진입광장1 산책로3

- 2 2.0 21 44 연결로 산책로3 진입광장2

- 3 3.0 32 95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 4 2.0 29 58 연결로 휴양시설 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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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68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8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564 - - 14

기반시설

소 계 321 321 - - -

도 로 236 236 - - -

광 장 85 85 - - -

휴양시설 153 153 - - 10

유희시설 90 90 - - 4

녹 지 986 - - - -

공원시설율(%) 36.4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3.6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564 - - 14

기반
시설

소 계 321 321 - - -

도 로 236 236 - - -

가-1 진입광장-1 40 40 - - -

가-2 진입광장-2 45 45 - - -

휴양
시설

소 계 153 153 - - 10

나-1 휴게소-1 85 85 - - -

나-2 휴게소-2 68 68 - - -

파고라 - - - - 3

등의자 - - - - 7

유희
시설

소 계 90 90 - - 4

다 어린이놀이터 90 90 - - -

솟대그물놀이대 - - - - 1

생활체육시설 - - - - 3

녹지
소 계 986 - - - -

녹 지 986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93 236

산책로

소 계 93 236

- 1 2.0 ~ 3.0 17 41 연결로 진입광장1 산책로2

- 2 2.0 40 80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 3 2.0 ~ 3.5 19 58 연결로 산책로1 진입광장2

- 4 3.5 17 57 연결로 산책로2 진입광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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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69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69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781 - - 12

기반시설
소 계 362 362 - - -

도 로 362 362 - - -

휴양시설 65 65 - - 6

유희시설 354 354 - - 6

녹 지 769 - - - -

공원시설율(%) 50.4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49.6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50 781 - - 12

기반
시설

소 계 362 362 - - -

도 로 362 362 - - -

휴양
시설

소 계 65 65 - - 6

가 휴게소 65 65 - - -

파고라 - - - - 1

등의자 - - - - 3

앉음벽 - - - - 2

유희
시설

소 계 354 354 - - 6

나-1 어린이놀이터-1 102 102 - - -

나-2 어린이놀이터-2 252 252 - - -

생활체육시설 - - - - 6

녹지
소 계 769 - - - -

녹 지 769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02 362

산책로

소 계 102 362

- 1 3.0 33 100 진입로 소3-438 소2-723

- 2 3.0 36 114 진입로 산책로1 소2-719

- 3 2.0 ~ 6.0 33 148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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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70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제70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520 1,138 - - 14

기반시설

소 계 272 272 - - -

도 로 200 200 - - -

광 장 72 72 - - -

휴양시설 461 461 - - 14

유희시설 405 405 - - -

녹 지 1,382 - - - -

공원시설율(%) 45.2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54.8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520 1,138 - - 14

기반
시설

소 계 272 272 - - -

도 로 200 200 - - -

가-1 진입광장-1 34 34 - - -

가-2 진입광장-2 38 38 - - -

휴양
시설

소 계 461 461 - - 14

나-1 휴게소-1 185 185 - - -

나-2 휴게소-2 53 53 - - -

나-3 휴게소-3 223 223 - - -

파고라 - - - - 4

등의자 - - - - 10

유희
시설

소 계 405 405 - - -

다 어린이놀이터 405 405 - - -

녹지
소 계 1,382 - - - -

녹 지 1,382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68 200

산책로
소 계 68 200

- 1 3.0 68 200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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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83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749.4 1,428 - - 22

기반시설

소 계 482.0 482 - - -

도 로 244.0 244 - - -

광 장 238.0 238 - - -

휴양시설 338.0 338 - - 15

유희시설 608.0 608 - - 7

녹 지 1,321.4 - - - -

공원시설율(%) 51.9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48.1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749.4 1,428 - - 22

기반
시설

소 계 482.0 482 - - -

도 로 244.0 244 - - -

가-1 진입광장-1 115.0 115 - - -

가-2 진입광장-2 123.0 123 - - -

휴양
시설

소 계 338.0 338 - - 15

나-1 휴게소-1 96.0 96 - - -

나-2 휴게소-2 89.0 89 - - -

나-3 휴게소-3 103.0 103 - - -

나-4 휴게소-4 50.0 50 - - -

정자 - - - - 1

파고라 - - - - 2

등의자 - - - - 10

앉음벽 - - - - 2

유희
시설

소 계 608.0 608 - - 7

다 어린이놀이터 608.0 608 - - -

솟대놀이터 - - - - 1

애벌레시소 - - - - 2

생활체육시설 - - - - 4

녹지
소 계 1,321.4 - - - -

녹 지 1,321.4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04 244

산책로

소 계 104 244

- 1 1.5 ~ 4.0 45 110 진입로 588도 산책로2

- 2 3.5 ~ 6.0 12 59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 3 1.5 ~ 2.5 47 75 진입로 산책로2 59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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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84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옥산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921 895 - - 13

기반시설

소 계 505 505 - - -

도 로 368 368 - - -

광 장 137 137 - - -

휴양시설 105 105 - - 9

유희시설 285 285 - - 4

녹 지 2,026 - - - -

공원시설율(%) 30.6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9.4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921 895 - - 13

기반
시설

소 계 505 505 - - -

도 로 368 368 - - -

가 진입광장 137 137 - - -

휴양
시설

소 계 105 105 - - 9

나 휴게소 105 105 - - -

파고라 - - - - 1

등의자 - - - - 8

유희
시설

소 계 285 285 - - 4

다 어린이놀이터 285 285 - - -

짚와이어 - - - - 1

생활체육시설 - - - - 3

녹지
소 계 2,026 - - - -

녹 지 2,026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80 368

산책로

소 계 180 368

- 1 1.5 ~ 4.5 137 303 연결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 2 1.5 43 65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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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85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회현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7,435 1,953 - - 37

기반시설

소 계 892 892 - - -

도 로 755 755 - - -

광 장 137 137 - - -

휴양시설 609 609 - - 31

유희시설 452 452 - - 6

녹 지 5,482 - - - -

공원시설율(%) 26.3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73.7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7,435 1,953 - - 37

기반
시설

소 계 892 892 - - -

도 로 755 755 - - -

가 진입광장 137 137 - - -

휴양
시설

소 계 609 609 - - 31

나-1 휴게소-1 406 406 - - -

나-2 휴게소-2 203 203 - - -

파고라 - - - - 5

등의자 - - - - 26

유희
시설

소 계 452 452 - - 6

다 어린이놀이터 452 452 - - -

솟대그물놀이터 - - - - 1

짚와이어 - - - - 1

생활체육시설 - - - - 4

녹지
소 계 5,482 - - - -

녹 지 5,482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406 755

산책로

소 계 406 755

- 1 2.0 241 482 연결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 2 1.5 114 171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 3 2.0 23 46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1

- 4 2.0 28 56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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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86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술산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5,226 2,192 - - 23

기반시설

소 계 1,037 1,037 - - -

도 로 811 811 - - -

광 장 226 226 - - -

휴양시설 762 762 - - 17

유희시설 393 393 - - 6

녹 지 3,034 - - - -

공원시설율(%) 41.9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58.1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5,226 2,192 - - 23

기반
시설

소 계 1,037 1,037 - - -

도 로 811 811 - - -

가-1 진입광장-1 77 77 - - -

가-2 진입광장-2 37 37 - - -

가-3 진입광장-3 112 112 - - -

휴양
시설

소 계 762 762 - - 17
나-1 휴게소-1 543 543 - - -
나-2 휴게소-2 219 219 - - -

정자 - - - - 1
파고라 - - - - 2
등의자 - - - - 14

유희
시설

소 계 393 393 - - 6
다-1 어린이놀이터-1 253 253 - - -
다-2 어린이놀이터-2 140 140 - - -

짚와이어 - - - - 1
생활체육시설 - - - - 5

녹지
소 계 3,034 - - - -
녹 지 3,034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275 811

산책로

소 계 275 811

- 1 1.5 12 18 연결로 산책로2 어린이놀이터1

- 2 5.0 16 80 연결로 진입광장2 산책로7

- 3 1.5 34 50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4

- 4 5.5 ~ 7.0 16 106 연결로 진입광장3 산책로7

- 5 1.5 65 98 연결로 산책로4 산책로6

- 6 5.0 35 166 연결로 진입광장1 산책로5

- 7 3.0 97 293 연결로 산책로4 산책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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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제87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서수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3,367 1,258 - - 19

기반시설

소 계 993 993 - - -

도 로 695 695 - - -

광 장 298 298 - - -

휴양시설 265 265 - - 19

녹 지 2,109 - - - -

공원시설율(%) 37.4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2.6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3,367 1,258 - - 19

기반
시설

소 계 993 993 - - -

도 로 695 695 - - -

가-1 진입광장-1 65 65 - - -

가-2 진입광장-2 50 50 - - -

가-3 진입광장-3 183 183 - - -

휴양
시설

소 계 265 265 - - 19

나-1 휴게소-1 83 83 - - -

나-2 휴게소-2 88 88 - - -

나-3 휴게소-3 36 36 - - -

나-4 휴게소-4 58 58 - - -

정자 - - - - 1

파고라 - - - - 2

등의자 - - - - 16

녹지
소 계 2,109 - - - -

녹 지 2,109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226 695

산책로

소 계 226 695

- 1 3.0 172 515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1

- 2 2.5 ~ 5.3 54 180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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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제88호 어린이공원 (시설명 : 성산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891 975 - - 13

기반시설

소 계 784 784 - - -

도 로 666 666 - - -

광 장 118 118 - - -

휴양시설 191 191 - - 13

녹 지 1,916 - - - -

공원시설율(%) 33.7 법정 60% 이하

공원녹지율(%) 66.3 법정 4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891 975 - - 13

기반
시설

소 계 784 784 - - -

도 로 666 666 - - -

가 진입광장-1 118 118 - - -

휴양
시설

소 계 191 191 - - 13

나 휴게소 191 191 - - -

파고라 - - - - 1

등의자 - - - - 12

녹지
소 계 1,916 - - - -

녹 지 1,916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254 666

산책로

소 계 254 666

- 1 3.0 157 473 연결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 2 2.0 46 93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 3 2.0 21 41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1

- 4 2.0 30 59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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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세부시설 결정 조서
 1) 제30호 근린공원 (시설명 : 대야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745 2,299 - - 15

기반시설
소 계 1,918 1,918 - - -

도 로 1,918 1,918 - - -

휴양시설 162 162 - - 10

운동시설 219 219 - - 5

녹 지 21,446 - - - -

공원시설율(%) 9.7% 법정 40% 이하

공원녹지율(%) 90.3% 법정 6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745 2,299 - - 15

기반
시설

소 계 1,918 1,918 - - -

도 로 1,918 1,918 - - -

휴양
시설

소 계 162 162 - - 10

정자 - - - - 2

등의자 - - - - 8

운동
시설

소 계 219 219 - - 5

운동기구 - - - - 5

녹지
소 계 21,446 - - - -

녹 지 21,446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964 1,918

산책로

소 계 964 1,918

- 1 2.0 538 1,067
진입로 및
산책로

산월리 387-21 중로1-83

- 2 2.0 103 206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

- 3 2.0 158 31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 4 2.0 165 329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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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1호 근린공원 (시설명 : 동오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643 1,553 - - 13

기반시설
소 계 1,286 1,286 - - -

도 로 1,286 1,286 - - -

휴양시설 117 117 - - 8 정자, 등의자

운동시설 150 150 - - 5 운동기구

녹 지 14,090 - - - -

공원시설율(%) 9.9% 법정 40% 이하

공원녹지율(%) 90.1% 법정 6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5,643 1,553 - - 13

기반
시설

소 계 1,286 1,286 - - -

도 로 1,286 1,286 - - -

휴양
시설

소 계 117 117 - - 8

정자 - - - - 2

등의자 - - - - 6

운동
시설

소 계 150 150 - - 5

운동기구 - - - - 5

녹지
소 계 14,090 - - - -

녹 지 14,090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643 1,286

산책로

소 계 643 1,286

- 1 2.0 446 891
진입로 및
산책로

산월리 470-1 산월리 470-1

- 2 2.0 131 261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 3 2.0 66 134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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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2호 근린공원 (시설명 : 장산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989 2,408 - - 21

기반시설
소 계 1,934 1,934 - - -

도 로 1,934 1,934 - - - 산책로

휴양시설 166 166 - - 13 정자, 등의자

운동시설 308 308 - - 8 운동기구

녹 지 21,581 - - - -

공원시설율(%) 10.0% 법정 40% 이하

공원녹지율(%) 90.0% 법정 6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989 2,408 - - 21

기반
시설

소 계 1,934 1,934 - - -

도 로 1,934 1,934 - - -

휴양
시설

소 계 166 166 - - 13

정자 - - - - 1

등의자 - - - - 12

운동
시설

소 계 308 308 - - 8

운동기구 - - - - 8

녹지
소 계 21,581 - - - -

녹 지 21,581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970 1,934

산책로

소 계 970 1,934

- 1 2.0 468 932
진입로 및
산책로

산책로5 통사리 128-2

144 287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 2 2.0

- 3 2.0 90 180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2

- 4 2.0 175 349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 5 2.0 93 186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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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3호 근린공원 (시설명 : 임피공원)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76,708 10,208 123 - 35

기반시설
소 계 3,585 3,585 - - -

도 로 3,585 3,585 - - - 산책로

조경시설 2,990 2,990 - - - 잔디마당

휴양시설 465 465 - - 14 정자, 등의자

운동시설 1,751 1,751 - - 21 운동기구, 농구대

교양시설 637 637 65 - - 가벽

편익시설 780 780 58 - - 주차장, 화장실

녹 지 66,500 - - - -

공원시설율(%) 13.3% 법정 40% 이하

공원녹지율(%) 86.7% 법정 60% 이상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76,708 10,208 123 - 35

기반
시설

소 계 3,585 3,585 - - -

도 로 3,585 3,585 - - - 산책로

조경
시설

소 계 2,990 2,990 - - -

가 잔디마당 2,990 2,990 - - -

휴양
시설

소 계 465 465 - - 14

정자 - - - - 4

등의자 - - - - 10

운동
시설

소 계 1,751 1,751 - - 21

나 게이트볼장 594 594 - - -

다 농구장 342 342 - - 1

운동기구 815 815 - - 20

교양
시설

소 계 637 637 65 - -

라 가 벽 637 637 65 - -

편익
시설

소 계 780 780 58 - -

마 주차장 722 722 - - - 25면

화장실 58 58 58 - -

녹지
소 계 66,500 - - - -

녹 지 66,500 - - - -

   다) 도로 결정 조서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190 -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797 3,585

산책로

소 계 1,797 3,585

- 1 2.0 225 450
진입로 및
산책로

읍내리 산39-2 산책로2

- 2 2.0 308 616 산책로 축산리 345-9 읍내리 543-3

- 3 2.0 526 1,046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2

- 4 2.0 149 297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2

- 5 2.0 7 15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4

- 6 2.0 147 293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2

- 7 2.0 81 161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2

- 8 2.0 32 63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2

- 9 2.0 322 644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2

3.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실음생략
  ※ 관련도서를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3) 및 

산림녹지과(☎063-454-29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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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5-12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25외 1개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2-125, 소로3-629)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9월  25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470번지 외 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임피 지구단위구역 도시계획시설(취락지구:도로)사업
    나. 명 칭 : 임피 대흥교회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노 선 명 결정조서 금회 실시계획인가 최초결정일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당초 도로 중로 2-1 15 441 8 22 186 전북고15(1983.1.29)소로 3-1 6 370 6 77 479
변경 도로 중로 2-125 15 441 8 22 186 군산고81(2010.7.15)소로 3-629 6 370 6 77 479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61-11 호원아키텔 324호
    나. 사업시행자 성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흥교회 대표 선성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07. 10. ～ 2015. 8. 31
                             변경 2007. 10. ～ 2017. 8.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무상귀속 :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전체
     나. 무상양여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엄명진 / 공보담당관 / 2015-10-01 14:08:13



제473호 시 보 2015.10.1(목)

- 192 -

순번 지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1 470 전 853 136 국)재정경제부 -

2 470-2
1 전 77 77 최향란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61-11 호원아키텔 
324

이정희
이정희

근저당
지상권

임의경매
개시결정

3 470-2
3 임 266 266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흥교회 군산시 나운동 825-7
합계 3필 1,196 479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중로2-125호선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1 470 전 853 51 국)재정경제부 -
2 470-1

3 전 106 89 국)재정경제부 -
3 647 도 9,849 46 국)건설교통부 -

합계 3필 10,80
8 186

 ○ 소로3-629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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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2015-126 호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

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01.

군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34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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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5-144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시외자동차정류장) 공사완료 공고
  군산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시외자동차정류장)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9월  25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경암동 614-1번지외 7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나. 명 칭 : 자동차정류장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시설결정
(㎡)

실시계획
(㎡)

건축변경내용
비  고당초(㎡) 변경(㎡)

자동차
정류장

시외자동
차정류장 9,940.8 7,923.6

건축면적  
957.17
연 면 적 
1,200.47

건축면적 
1,130.72
연 면 적 
1,374.02

금회증축
173.55㎡
(소매점)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군산시 경암동 614-2번지
   나. 성 명 : ㈜군산공용버스정류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2. 11. 30. ～ 2015.  9.  15.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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